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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

록 안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디지털성범

죄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

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시함(안 제

9조 신설).






